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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산업은 1990대년 유통시장 개방을 전후하여 급속한 구조변화에 직면

했다. 대형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성장 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전통

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기존 소매유통업체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가 대규모 점포의 시장잠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면서, 대

형유통점의 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부 규제가 도입․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내의 많은 문헌들은 최근 대형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와 정책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데,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2014년 4월 이후 도입된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 및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정수용(2015)은 SSM의 휴무일 지정제도의 효과

로 전통시장 및 일반슈퍼마켓의 연평균 매출액이 증가했음을 강조했던 반면, Choi and

Jeong (2016)은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로 인해 대형할인마트의 매출액 중 일부가 전통시장으

로 이전되었지만 소비자의 혼잡비용이 연간 약 2,470억 원 증가하여 규제로 인한 효율성 손

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1)

그러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제

도의 경우, 가장 먼저 도입된 규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

보존 및 경쟁력 강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문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를 보호구

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본 제도는 도입 초

1) 휴무일 지정 제도와 영업시잔 제한의 효과에 대한 문헌에는 강형구 외(2013), 강지수 외(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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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2010년 11월 이후에는 5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형할인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

의 진입을 제한하였으나, 2011년 6월 이후에는 보존구역 반경이 500m에서 1km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도입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제도에대한연구가 부족한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6개월

안에국내대부분의지자체가조례를통해도입하는등빠르게확산되어, 정책효과를식별하

기위해필요한대조군을식별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본고는전통상업보존구역제도에

대한 조례는 6개월 안에고시가완료되었으나, 이제도의도입후실제특정시장을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은 지자체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음에 주목한다. 즉, 2011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90%인 213개 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특정 전통시장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123개에 불과했다. 결국 지자체

별로 지정 시기가상이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지정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영진흥원이 조

사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와 『유통업체연감』의 주소자료를 이용하

여 제도가 도입된 2010년과 도입이 대체로 완료된 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책효과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적용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이 전통시장의 연간 매출액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SSM의 진입을

뚜렷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통시장 매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다. 특히 본고의 분석대상인 대도시(서울 및 6대광역시)의 경우 이미 대형할인마트의 입

점이 포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경쟁업체(식료품전문점 등)의 진입이활발했

음을 고려할 때,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제도의 도입을 촉발한 SSM에 대한 분석 결과, SSM의 경쟁배제가

전통시장의 매출을 보존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실증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제2장에서는 국내 소매업태의 현황과 전통상업보존구

역 지정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진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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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8 2010 2012

시장수 (개) 1,660 1,610 1,550 1,517 1,511

점포수 (천개) 239 226 207 201 204

종사자수 (천명) 396 353 363 359 354

총매출액 (조원) 32.7 29.8 25.9 24.0 21.1

일평균 출액(만원) 58 58 54 49 45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될자료와 실증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추정결과

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를 정리한다.

Ⅱ. 논문의 배경

1. 전통시장과 경쟁

전통시장은 사전적으로는 “근대적인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개발되기 이전에개설된장소

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또는 정기적으로물품을 매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건

물매장또는 장터”로 정의된다. 그러나 법률적인 전통시장의 개념은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하여 등록 혹은 인정된 시장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시장을

포함한다. 2005년 이후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2) 시장경영진흥

원(2012)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수는 1,511개, 점포 수 20만

개, 상인 35만 명 정도가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전통시장의 수 1,660개, 점포 수 24

만개, 상인 40만 명에 비해 규모 면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총매출액의

경우도 2005년 32조원에서 2012년에는 21조원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도 2012년 4,502만원으로 2010년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참조].

<표 1> 전통시장의 연도별 변화 추이

자료: 김도형 (2013)

2)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전통시장은 단일 경영주체에 의해 경영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종합소매업으

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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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3) 혹은 준대규모점포4)에

는 대형할인마트와 SSM 등이 있다. 특히, <그림 1>에서볼수 있는 것처럼 대형할인마트와

SSM은 2000년대 급격히 성장했는데, 이는 전통시장의 위축현상과 시기적으로 뚜렷하게 대

조를 이룬다.

<그림 1> 대형할인마트와 SSM의 출점추이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대형할인마트와 SSM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밀집되어 있다. 다음

<그림 2>는 대형할인마트와 SSM의 분포로 대부분 서울과 6대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통산업발전법 (법률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조 3. "대규모점포"라함은 다음각목의 요건을

모두갖춘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직영점형 체인사업 및같은 호 나목에 따른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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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형할인마트와 SSM의 분포 (2012년 6월 말 기준)

자료: 『유통업체연감』

강지수·전현배 (2015) 등많은문헌들이지적하고있는것처럼, 대형할인마트는전통시장과

취급품목및가격에있어가장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대규모점포이다. 그러나대형할인마

트의 경우 인구 15~20만 명당 하나를 적정 점포수로판단하고 있어, 점포수가 300개에 이른

2005년이후대형할인마트의 매출액과점포수는그 증가 추세가뚜렷하게둔화된 모습을보

인다. 따라서 대형할인마트의 성장과 전통시장의쇠퇴는밀접한 관계를갖지만 2005년 후반

지역별로 큰 변동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반면, SSM은 대형할인마트가 포화된 후 시장 진입이 본격화된 준대규모점포로 2005년

이후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 시기적으로 전통시장의 위축을야기한 주범으로 주목받았다. 특

히 SSM의 경우 기존 슈퍼마켓을 인수, 확장하는 방식으로 출점이 가능하여 대형할인마트보

다 점포 확산이 용이할 뿐 아니라 상권범위가협소한 대신 다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쟁으

로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가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대형할

인마트의경우와달리 SSM과전통시장의관계에대한논의는논쟁의여지가있다. 권태구·성

낙일(2014)의 경우 SSM의 진입이독립소매업자의퇴출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권은지·

전현배(2016)의 경우 SSM이 진입한 지역에서독립소매업자의퇴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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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또한 Chung et al.(2017)은 서울 등 도심을 중심으로 SSM의 진입은 기존 대형할인

마트와뚜렷한 대체관계를갖는반면, 식료품등전통시장의일부품목과는보완관계에있음

을 보인 바 있다.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지역 유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

하는 규제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2010년 1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의 신설및 수

정 조항(제2조(정의), 제 8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

역의 지정)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본 조항들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

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5), 기존의 등록대상인 대형할인마트 외

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6)

최근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의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림 3>에 제시된 것처럼, 2011년 6월에는 보존구역의 반경이 500m에서

1km로 확대되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도와 대형할인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7)

5)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2010.11.24., 일부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98호, 2010.11.24., 일부개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전통상

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 유통산업발전법 (법률제 108213호, 2011, 6.30, 일부개정) 제13조의3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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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통산업발전법 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규제 관련 조항의 변천

자료: 법제처.

또한 2012년 1월에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가 도

입되었다.8) 이와 함께 대형할인마트와 SSM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할인마트와 준대규

모점포의 영업품목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Ⅲ. 문헌연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일종의 입지규제(zoning regulation)이며 시장에 대해 진입

을 규제(entry regulation)하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다. 진입규제(entry regulation)에 대한 전

통적인 논의는 Pigou(1938) 의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에서 출발한다. 공익이론에 의

하면 정부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소비자혹은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을 달

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독점, 외부성 등 시장 실패를 사전적으로 방지해야한다. 이러한

명분 (예를 들면, 혼잡, 환경오염, 중소상공업자의퇴출에 따른편의성 손실 방지 등)에서 최

8)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 11175호, 2012, 1.17, 일부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

음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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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까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대형유통사가 지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막는 다양한 규제

를 유지한 바 있다.9) 또한 입지규제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존재하는데,

Salop(1979) 및 Mankiw and Whinston(1986)은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과잉경쟁이 유발

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보다 많은 기업이 진입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Ridley et al. (2008)

은 입지규제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경쟁밀도가 증대하여 친경쟁적인 결과가 도출될수 있음

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각국의 진입규제 정책이 시장의 경쟁 및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iertz (1977)는 진입규제가 보통 외부성 교정을 명분으로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독점기업을 보호하는 도구임을 지적했다. OECD(2008)는 진입규제가 인위적

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효율성이높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후생

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진입규제가항상 친경쟁적이거나 반경쟁적이라는 이론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또한 본질적

으로 실증적인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유통사 진입규제에 대한 최근 실증 연구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의 시장진입 혹은 규제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통시장에 대한 영업규제가 있

었으며, 이와함께대형할인마트의 경제적 영향이나 영업규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활발히

진행됐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을 시행한 연

구들은 소비자의편익, 고용 증대,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규제의 부정적 효과를 논의했

다. Bertrand and Kramarz (2002)은프랑스지역 유통시장의 입지규제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

여 입지 정책의 완화가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임을 논의했다. Viviano(2008)은 이탈리아의 입

지규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진입규제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Schivardi and Viviano(2011)는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의 전반적 효과

9) 프랑스는 한동안 가장 강력한 규제를 보유한 국가로 Loi Raffarrin (1996) 을 통해대규모점포의 입지를 규제하

였으나 최근 경제현대화법(2008) 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 독일은 Baunutzungsverordnung –

Baunvo 를 통해 도시중심가에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규제하였으나, 이러한 규제는 대규모 기업의 소형매장도

보호하는 결과를야기하여 초저가(Hard Discounter) 업태의 성장을촉진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은 1960년대 대

규모점포법 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규제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중소유통업의 진흥정책으로 전환. 영국

은 Sadun (2012) 등이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Planing Policy Guidance(1986) 를 통해 도시계획관점의 입지규제

를 시행하였으나 중소상인의 성장보다는 mini Tesco가 성장하는 결과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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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의하면서, 서비스부문, 특히 유통산업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나타나는 생산성 격차

의 주요 원인이 바로 반경쟁적(anti-competitive) 규제임을 강조했다. 반면 Goetz and

Swaminathan(2006)은 월마트의 시장진입이 지역 유통산업에서 2.7%의 일자리와 1.5%의 수

익을 감소시켜, 가구의 빈곤을 증대시켜 진입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Vias(2004)는

대형할인마트의 진입이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환원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수익은오히려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 SSM의 급속한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이와 관련하여 대형 유

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의 개정 등에 따른

대형 유통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규제의 효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규제효과에 대해엄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에는 Choi and Jeong (2016)가 있는데,

이들은 2012년 이후 시행된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로 인해 대형할인마트의 매출액 중 일부

가 전통시장으로 이전되었으나 소비자의 혼잡비용이 연간 약 2,470억 원으로 추정되어 규제

로 인한 효율성 손실이 대형유통업체 매출의 2.3%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강형구 외(2013)

는농촌진흥청소비자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대형할인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대형할인마트에서의 소비지출 감소분이 전통시장과 SSM에서의 소비

로 이전됨을 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통 관련정책의순기능과 역기능을함께존재함을 지

적한바 있다.

Ⅳ. 실증분석

1. 자료

본 연구는 시장경영진흥원이 2006년 이후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는 전국 전통시장의 소재, 시설, 영업 및 상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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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 영업 실태 전반을 조사한 통계자료로, 본고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이 통과된 시점인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존구역 지정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된 2010년 자료(2010년 6월

1일~10월 31일 조사)와 보존구역 지정이 진행된 2012년 자료(2012년 6월 20일~ 8월 17일

조사)를 실증분석에활용하였다. 특히, 본고는각전통시장을 식별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했는

데, 2010년에 조사된 1,517개 시장과 2012년에 조사된 1,511개 시장 중 중복조사된 등록/인

정시장 1,120개 시장에서,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속하는 472개 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다.10)

전통상업보존지역의 지정여부는 서울 및 6대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고시를 조사하

여 확인하였다. 단, 여기서 지자체의 관련 고시란 전통산업보존지역 조례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을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고시/공고를 의미한다. 본고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후 6개월 내(2011년 5월말 기준)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은 전국의 등록/인정시장 1,120개 기준 54.8% 이며, 서울과 5대

광역시는 전체 472개 시장 중 69.9% 수준이었다.11) 특히, 다음 <표 3>은 분석 대상인 서울

과 5대광역시에 있어 보존구역이 지정된 시장의 누적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에 따

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도입된 후 4개월에 43%가 도입하였고 8개월 후에 80%에 이른다.

10) 본고의 분석에 전체자료를 사용하지못하는 이유는 다음과같다. 첫째, 분석기간동안 대형할인마트나 SSM

의 진입추이와 잠재적인 진입 가능성은 지역 별로큰격차가 있어, 정책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진입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상대적으로 상권의 특성이 균질한 도시지역을 고려하

였다.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1차적인 수혜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지정된 등록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인정시장이다. 나머지 기타시장은 시장의 성격, 유형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초기 대다수 지자체에서 행정적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구

축과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고 분석의 기초 관측치는 총 944개(472시장×2년)가 된다.

11) 2011년 6월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5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90%인 213개 지자체가 조례

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특정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123개(54.4%)임을

발표했다(2011년 6월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출자료). 이는 본고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아시아경제,

2011.6.22., “SSM 대응못한 지자체에 지역진흥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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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10년 1월말)

4개월

(11년 3월말)

6개월

(11년 5월말)

8개월

(11년 7월말)

10개월

(11년 9월말)

12개월

(11년 11월말)

지정(개) 10 203 330 382 397 431

누적(%) 2.1% 43.0% 69.9% 80.9% 84.1% 91.3%

<표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추이(서울과 6대광역시 기준)

한편, 본고는 전통시장이 직면한 상권의 경쟁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Arc GIS 12.4를 이용

하여 전통시장의 반경 상권에 대한 인구 및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전통시장의 기

준위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로부터 얻었으며, 인구자료의 경우 통

계청의 통계지리정보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사용한다. 또한 반경

내 SSM업체 수와 대형할인마트의 수는 『유통업체연감』에서 확보한 업체 별 주소와 영업

개시일자를활용한다. 단, 여기서 대형할인마트란 “매장면적 3,000 제곱미터가넘는 대규모

소매점”을 말하며, SSM은 “3,000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할인마

트보다 작은 대형유통사 계열(직영 및 가맹 형태) 소매유통점”을 말한다.12)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조기 지정된 전통시장그룹과 지연 도입된 전통시장

그룹을 구분한다. 본고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진 경우 SSM 등의 대형

유통점의 진입이 저지되어 2012년 시점 매출액이 증가되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분석대상

이 되는 전통시장을 4개월 내 조기지정 그룹(2010년 12월 1일~2011년 3월 31일, 약 40%)과

8개월 후 지연지정 그룹(2011년 8월1일 이후, 약 20%)으로 구분한다.13) 이 경우 서울과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조기지정 그룹은 203개, 지연지정 그룹은 90개가 된다.

12) SSM에는굿모닝마트, 롯데슈퍼, 에브리데이, 킴스클럽, 탑마트, 하나로마트(소형),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슈퍼가 포함되며, 대형할인마트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대형)가 포함되었다. 본 분석에

서는 2010년 SSM의 개수는 987개, 2012년은 1,250개가 식별되었고,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2011년 기준 총

378개의 주소자료가 사용되었다.

13) 기본모형의 경우 4월~7월말 기간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집단의 경우 그룹 간 선명한 비교를 위해 샘플에

서 제외했다. 떄문에 기본분석에 사용된 시장의 개수는 앞서 언급한 472개가 아니라 293개이다. 다만 본고

는 강건성을 검정하기 위해 472개 시장을 모두 사용한 분석 결과를 <표 8>과 <표9>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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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이중차분모형을 사

용한다. 단, 다음 모형에서  는 각 전통시장,  는 연도를 말한다.

      ·   (1)

다음은 실증모델에 사용된 변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1) 종속변수(   ) : 평당 일평균매출액

식(1)의종속변수   는 전통시장 의 년도(=2010,2012) 평당 일평균매출액이다. 『전통

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의 원자료는 점포별 연매출액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수치는 실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점포별 일매출액과 평균영업일을 가공하여 도출된 수치

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연매출액이 아니라 조사 시점(6월~10월)의 일매출

액이라고볼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별로응답점포의 업태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고

는 소상공인이응답한 일매출액을 조사된 상점의총평수로 나누어 평당 일매출액을 도출하

고 이를 종속변수로 이용한다.

2) 처치더미()와 전후더미( )

본고는 이중차분모형의 처치더미( )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후 4개월 내(2011년 3월

31일 이전, 약 40%도입)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처치집단 1, 통과 후 8개월 후

(2011년 8월 1일 이전, 약 20%)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통제집단 0으로 구분하

였다.

    개체 시장  조기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년 월 까지 
    개체 시장  보존구역 지정이 지연된 경우 년 월 이후  (2)

또한 전후더미( )는 보존구역 지정 전인 2010년(조사시점은 6월~8월)은 0, 보존구역 지

정이 대체로 완료된 2012년(조사시점은 6월~10월)은 1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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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지정

(4개월 내,약 40%)

지연지정

(8개월 후,약 20%)
평균

2010 5.50 5.38 5.42

2012 3.27 3.67 3.55

평균 4.39 4.53 4.48

    년 월시점
    년 월시점 (3)

사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일자는 전통시장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중차분모형을엄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각전통시장의 지정 일자를 기준으로처치집단

과 통제집단을각각만들어야한다. 하지만각전통시장의 일매출액이 연도 별로 한번만 조

사되기 때문에 본고는 규제를 조기 집행한처치집단과 조기 집행되지 않은 통제집단을 구분

하는 방식을취한다. 다음 <표 4>는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당 일매출액의 그룹별 평균값

을 제시하였는데, 두 집단 사이의 평당 일매출액에 있어 극단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표 3>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당 일매출액의 평균 비교(만원)

3) 전통시장의 특성 변수 (   )

전통시장의다양한특성은일매출액에영향을미친다. 이를통제하기위해본고는『전통시

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에보고된조사결과를기반으로시장의규모(점포의수)뿐아

니라, 전통시장의현대화를 반영하기위해신용카드도입 비율, 인터넷도입비율 등을산출하

여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다만, 그럼에도전통시장 별고유특성이충분히 통제되었다고확

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는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4) 상권특성에 대한 변수(   )

전통시장이 위치한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고는 인구 및 지리정보를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우선, 전통시장의 주소를 이용하여 시장의 대표위치를 식별하고, 각전통시장에

서의 상권 반경을 설정하여 반경 내의 인구 (2km), SSM 업체수 (2km), 대형할인마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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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ean Std.Dev. Min Max

평당 일매출 (만원) 4.48 4.96 0.32 58.23

반경 2km 내 SSM 신규진입 수 (개) 0.50 1.04 0.00 7.00

보존구역 조기 지정( ) 0.69 0.46 0.00 1.00

보존구역 지정 전후 () 0.50 0.50 0.00 1.00

조기 지정 × 전후 ( × ) 0.35 0.48 0.00 1.00

시장규모 (개) 108 165 50 1000

신용카드 취급비율 (%) 48.45 26.99 0.00 100

인터넷 이용비율 (%) 11.94 15.20 0.00 100

반경 1km 내 SSM 개수 (개) 0.98 1.14 0.00 8.00

반경 5km 내 대형할인마트의 개수 (개) 5.68 3.19 0.00 16.00

반경 2km 내 인구 (천명) 43,839 36,683 1,389 245,518

(10km) 등을 추계하였다.14) 여기서 인구는 상권의 잠재시장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로읍면동

인구를 전통시장 상권반경에 중첩되는 면적비율로 가중하여 계산하였다. SSM과 대형할인

마트의 수는 반경 내에 위치한 업체 수를 Arc GIS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단, SSM의 수는

2010년과 2012년각년도 자료로 구축한 반면,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2009년과 2011년 자료

를 사용한다. 이 변수들은 모두 상권의 경쟁 및 잠재시장 규모를 통제하는 변수이다.

다음 <표 5>는 본고에서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이다.

<표 4> 주요변수의 요약통계량

주: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패널개체는 293개 관측치는 586개.

3. 분석결과

본절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후 전통시장 상권에서 SSM의 진입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한다.15) 다음으

14) 공정위에서 발간한 황태희 외(2013)에 따르면 공정위는 도심을 기준으로 SSM의 경우 반경 1km, 대형할인

마트의 경우 5km를 사용했다. 이는 유통점의 고객 80% 정도가 포함되는 지리적 시장범위로 본고는 전통시

장 내 소매상들이 상당히넓은 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중심에서 공정위의 기준보다

2배의 상권거리를 경쟁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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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 반경 (1) 2010 (2) 2011~2012 (1)-(2)

(A) 조기 지정 (4개월 내) 0.997 0.426 0.571

(B) 지연 지정 (8개월 후) 0.754 0.761 -0.007

(A)-(B) 0.243 -0.335
-0.561***

(0.153)

로 보존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본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과 SSM 진입

다음 <표 6>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조기 지정된 전통시장의 주변(2km)에서 SSM의 진

입이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살펴본 결과이다. <표 6>에 따르면 보존

구역 조기 지정은 SSM의 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존구역으

로 조기 지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신규 SSM 진입이 제한되는바, SSM의 진입건수는 0.997

개에서 0.426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2011년 8월까지 보존구역 지정이 지연되었던 전

통시장은같은 기간 0.754개에서 0.761개로 신규 진입 추이에 큰변화가없었다. 이를 이중

차분법을 통해 분석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설정으로 신규진입이 0.56개 감소했다고판단

할 수 있는데, 이는 2010~2012년 평균 진입건수가 0.51개임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의미한 수

준의 감소로 판단된다.

<표 5> 보존구역 조기 지정에 따른 전통시장 반경 2km 내 신규 SSM의 진입 변화 (신규진입=0.51)

주: (1)열은 2010년 반경 2km 내 신규진입한 SSM의 개수이고, (2)열은 2011~2012년 반경 2km 내에 신규진입한

SSM수의 평균값임. 해당 기간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총 285개 시장(처치집단 203개, 통제집단 90개)을 대

상으로 상권인구, 2km 내 SSM의 (전기) 개수, 5km 내 대형할인마트의 개수, 실업률, 시군구더미를 통제변

수로 사용하였음. ( )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즉, 지자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권에서 SSM을 배제하는 소

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는 SSM의 배제가 실제로 전통시장의 매

출보존을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SSM의 진입이 개인 슈퍼마켓의 침체를

15) 본고의 경우 주요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상권반경이넓어 이미 진입이충

분히 이루어졌다. 이에 SSM의 추가 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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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은 명백하지만, 업태가 상이한 전통시장과 그에 속한 전문 소매업자의

퇴출을 야기할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다분히 실증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SSM의 진입 배제가 전통시장의 매출보존과 무관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전통상업보

존구역의 정책 타당성에 대한 의심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다음 <표 7>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조기 지정이 전통시장의 평당 일매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분석 결과이다. (1)~(4)열은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으로 추정한 결과이고, (5)

열은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을 이용한 결과이다. 모든 합동 최소자승법 추정 결

과에는 전통시장 더미가 포함되었다.16)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조기 지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전통시장과 비교하여 평당 일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우선 시장특

성 변수와 상권특성 변수를 모두 통제하지 않고 시군구 더미만을 포함한 (1)열의 결과에 따

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평당 일매출액이 약 5,15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음으로 (2)~(3)열은 매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몇가지

시장특성 변수 (시장규모, 신용카드 취급비율, 인터넷 사용비율)와 상권특성 변수 (인접한

SSM과 대형할인마트의 수, 상권 인구)를 통제한 결과로, 보존구역 지정 효과는 일매출액을

5,560~6,550원 증가시킨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값을얻을 수없었다.

마지막으로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인 (5)열의 경우도 전통보존구역 지정효과는 식별되지 않

았다. 즉, 추정된 일매출액의 증가효과는 대략 12~15% 수준 양의값으로 추정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든 통제변수를 사용한 (4), (5)의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

펴보자. 먼저 모든 결과에서 2010년과 2012년 사이 매출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1%

유의수준에서 최소 2만원 수준의 평당 일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

한 감소는 전통보존구역을 조기 도입한 전통시장그룹과 지연 도입한 전통시장 그룹모두에

16)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해 분석하는 경우도 분석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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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평당 일평균매출액 합동 최소자승법
고정효과

모형

설명 변수 (1) (2) (3) (4) (5)

보존구역 조기 지정( ) -1.854 -1.595 -1.764 -1.548

(1.782) (1.759) (1.776) (1.755)

보존구역 지정 전후 () -2.229*** -2.385*** -1.911*** -2.090*** -1.570**

(0.662) (0.658) (0.670) (0.664) (0.627)

조기 지정 × 전후 ( × ) 0.515 0.556 0.609 0.655 0.867

(0.796) (0.785) (0.793) (0.783) (0.689)

시장규모 (개) 0.005*** 0.005***

(0.001) (0.001)

신용카드 취급비율(%) 0.013 0.013 -0.008

(0.009) (0.009) (0.016)

인터넷 이용비율(%) 0.01 0.012 0.049**

(0.015) (0.015) (0.023)

반경 1km 내 SSM 개수 -0.082 -0.133 -0.161

(0.199) (0.197) (0.534)

반경 5km 내 대형할인마트의

개수
-0.390*** -0.360** -0.938***

(0.145) (0.143) (0.266)

반경 2km 내 인구(천명) 0.511 0.432 -1.392

(0.677) (0.670) (2.598)

상수항 3.678 2.242 5.203 3.618 10.881***

(3.159) (3.176) (3.339) (3.354) (1.830)

지역더미 Yes Yes Yes Yes No

관측치 586 586 586 586 586

R-squared 0.268 0.269 0.294 0.279 0.155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표 6> 전통상업보존구역 조기 지정이 전통시장 평당 일평균 매출액에 미친 영향

게서 나타나는현상으로 보존구역 지정이나 SSM의 근거리 진입 분포와 무관하다. 다음으로

시장특성 변수 중 시장의 규모는 (4)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추정되었다. 반면 서비스의 현대화를 반영하는 신용카드 취급비율과 인터넷 이용비율

은합동최소자승법 결과에서는 양수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값을얻지못한

반면, (5)열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의 인터넷 이용비율이 증가할수록 전통시

장의 평당 일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홍보나판매 등을 통해 매출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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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표 7>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권특성 변수들의 효과를살펴보자. 상권특성 변수에 대

한 결과 중 주목할 부분은 상권 내 경쟁을 반영하기 위해 통제한 SSM과 대형할인마트 중

대형할인마트 수는 (4)와 (5)열모두에서 음수로 추정되어 전통시장과 뚜렷한 경쟁관계가 식

별된 반면, SSM 은 음수로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경쟁관계

가 식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17) 이러한 결과는 SSM의 진입저지를 통한 경쟁의 배제가 전

통시장의 매출을 보존시키는 요인이라는 정책적 기대와 상충한다. 즉, 앞선 <표 6>의 결과

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후 전통시장 인근에 SSM의 신규진입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데, 본 <표 7>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후 전통시장의 일매출액이 보존구역 지정을 통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전통시장과 이미 근거리에 입점한 SSM이 전

통시장과 경쟁관계로 식별되지 않았다.

사실 SSM은 전통시장과 단선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품목에 따라서는 전통시장과

SSM과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전통시장 대신 대형할인마트에서 식료품과

공산품을 모두 구입했던 소비자는 거주지 주변에 SSM의 수가 증가할 경우 전통시장과

SSM의 결합이용을 통해 대형할인마트 이용을 줄일 개연성이 있다. 즉, 전통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렴한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대신 SSM으로부터 대형할인마트에서 구매했던 공산품

을 전환 구매하는 새로운 대안이 생기기 때문이다.18)

(3) 결과의 강건성

본 항에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간을 조정할 경우에도 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했다.

다음 <표 8>은 조기지정 그룹과 지연지정 그룹을 나누는 기간을 변화시키며 SSM의 신규진

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로, (1)열은 도입 후 5개월 내(4월 30일)와 7개월 후(7월 1일)을 기준

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2)열은 2011년 5월30일 전후(5월30일, 6월1일)로 두 그룹을 구분한

결과이다.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변경할 경우에도 보존

구역 조기지정 그룹에서 SSM의 신규진입현상이 줄어드는현상은 뚜렷하게 식별된다. 다만,

17) 이러한 결과는 SSM의 반경을 500m, 2km로 바꾸거나 500m, 1000m, 2000m 등 반경 별 SSM의 수를 모두

통제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18) 이러한 논의는 Chung et al.(2017)의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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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 반경
조기지정(4개월 내)

지연지정(8개월 후)

(1)

조기지정(5개월 내)

지연지정(7개월 후)

(2)

조기지정(6개월 내)

지연지정(6개월 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효과
-0.561***

(0.153)

-0.298***

(0.148)

-0.213*

(0.122)

두 그룹의 경계가 가까워질수록 감소효과는 작아진다.

<표 7>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에 따른 반경 2km 내 신규 SSM의 진입 변화 효과

주: 상권인구, 5km 내 대형할인마트의 개수, 실업률, 시군구더미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구한 이중차분모형의

계수추정치를 제시함. ( )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

시함.

다음 <표 9>은 처치 및 통제집단 구분을 변화시켜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 9>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표 7>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전통상

업보존구역의 효과는 양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시장규모와 인터넷 이용비율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식별되었다. 또한 전통시장과 기존 진입한 SSM과의 경쟁관계는 확

인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계수는 양수로 추정되었다. 반면, 대형할인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관계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식별되고, 합동 OLS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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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평당 일평균매출액
조기지정(5개월 내)

지연지정(7개월 후)

조기지정(6개월 내)

지연지정(6개월 후)

설명 변수
(1)

합동 OLS

(2)

고정효과

(3)

합동 OLS

(4)

고정효과

보존구역 조기 지정( ) 3.337*** 2.829***

(1.282) (1.053)
보존구역 지정 전후 () -2.044*** -1.882*** -1.906*** -1.779***

(0.732) (0.632) (0.556) (0.493)
조기 지정 × 전후 ( × ) 0.648 0.749 0.508 0.575

(0.841) (0.698) (0.652) (0.540)
시장규모 (개) 0.007*** 0.007***

(0.001) (0.001)
신용카드 취급비율(%) 0.010 0.002 0.010 0.001

(0.009) (0.014) (0.007) (0.012)
인터넷 이용비율(%) 0.023* 0.032 0.019* 0.029*

(0.014) (0.022) (0.011) (0.017)
반경 1km 내 SSM 개수 0.097 0.317 0.089 0.464

(0.188) (0.516) (0.152) (0.405)
반경 5km 내 대형할인마트의 개수 -0.258* -0.532** -0.199* -0.438**

(0.148) (0.246) (0.111) (0.211)
반경 2km 내 인구(천명) 1.745*** -1.726 0.980** -1.018

(0.645) (2.325) (0.493) (1.966)
상수항 2.95 8.689*** 4.406** 7.540***

(2.144) (1.836) (1.782) (1.615)
시군구 더미 Yes No Yes No
관측치 746 746 944 944
R-squared 0.413 0.100 0.414 0.100

<표 8>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에 따른 결과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V. 결론 및 요약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산업은 1990대년 유통시장 개방을 전후하여 급속한 구조변화에 직면

했으며, 대형할인마트, SSM 등대규모점포의 성장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새

로운 유통업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구조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2000년대 말, 전통적인 소

매유통업체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대규모점포 진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면서, (준)

대규모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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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본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본 규제가 SSM의 진입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본고는『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와『유통업체연감』의주소자료를이용하여서

울과 6대광역시에 소재한 개별 전통시장 반경 2km 내에 SSM의진입이줄어들었음을 확인했

다. 이는본규제가 SSM의상권진입을저지하고경쟁에서배제하는정책목표를일정부분달

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같은자료를 이용하여전통시장의평당일매출액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전통시장의 매출액에 체계적인 차이를 유발했는

지 분석했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효과를 측정하는 계수의 부호는

양수로추정되었으나통계적유의성이대체로낮게추정되어전통시장 전체에대한 실질적인

일매출액 증가 효과는 식별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가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본 제도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뚜렷하게

달성되지못했음을 보여준다. 즉,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는 SSM과 전통시장의 단선적인 경

쟁관계를 가정하고 도입되었으나, 정책의 조기 도입으로 SSM의 진입이 줄어든전통시장과

지연 도입된 전통시장 사이에 평당 일매출액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또한 대형할인마

트와 달리 전통시장 인근에 이미 입점한 SSM 과의 경쟁관계도 실증적으로 식별되지 않았

다. 결국, 본고의 결과는 정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현상

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주의할 점은, 본분석은전통시장을 패널 개체로설정하고 분석했다는 점이다. 즉, 본

고의분석결과는전통시장에속한 개별 상점의평당일매출변화뿐 아니라 진입과퇴출에따

른전통시장의상점구성변화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향후두기간동안지속생존한개별

소매점의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고의 일매출액

은 개별 상점 주인의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에서 한계를갖는다. 하지만 본

자료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의 위축의 근거로 사용되어왔으며, 규제 집행 전후의 일매출액

에 대한 응답은 시장 상황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만, 본고의 시사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패널자료나, 신용카

드 결제액 등 종속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량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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